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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 05. 24   행정

문1. 행정심판  심  결에 한   것 ?

 ① 당 가 술심  신청하  당 주 에 하여 술심  하여야 하고 심

 할 수는 없다.

 ② 결  피청  행정청  행정심판청   날  90  내 하여야 한다.

 ③ 행정심판  청  심  ․ 결하  하여 행정심판 원  다.

 ④ 결   행정청에 한 가  정 나, 가  정  않는다.

정답 3 / 1.행정심판  제26조 제2항 “...다만, 당 가 술심  신청한 에는 심

만  결정할 수 다고 정 는 경  에는 술심  하여야 한다”. 2. 60 다. 

4. 결  행정행 ( )  가  가   생한다.

문2. 행  량행 에 한   않  것 ?

 ① 량행 라 하 라  전히 에   행 는 아니고, 행정  적합  원

 행정 에  정 는 무에 합당한 량 라고 볼 수 다.

 ② 종전에는 무엇  ‘ ’ 또는 ‘공 ’ 가   량과 량  하 나 

판 는 양 가  심   다고 보고 다.

 ③ 량  탈 나 남 에 한 적 제  가능  행정 에  규정 어 

다.

 ④ 해 계 에 한 행정처  제시는 행정절차  문제 고 량 제   

아니다.

정답 4

문3. 다     않  것 ?

 ① 특허  경 에는 언제나 원  전제  하 만, 규에 한 특허에는 원   

않는다.

 ② 가행  체는 적 한 것 나 본적 계에 하 가 는 경 에 본행  무

 내 워  가행  무  또는 취  청 할 수 다.

 ③ 가행정행 는 가  생하  않  문에 신 보  원  적 다고 보  어

다.

 ④ 판 에 하  행 나 적 량행 에는   수 없는 것 고  

가하 다 하 라  는 무 다.

정답 ② 본적  계  하   가에 한  제 할 수 없다.

문4. 행정  실보 에 한   않  것 ?

 ① 공 업  시행하는 경 에는 전보  원 나, 천  ․ 시   경

에는 업시행 가 할 수 고  연 는 담하 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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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② 판 에 하  시가보다 낮  공시 가라 하 라  헌  제23조 제3항  규정한 정당

보  원 에 는 것  아니라고 본다.

 ③ 실보 에  보 무 는 수  하여 접 수 한  수  해 가 다  

경 에는 해 는 보 무 가 아니다.

 ④  종래  적  할 수 없거나    허   없는 경

에 해당하  않는 제약  적 제약  주 내에 는 것 고, 그  않  제약  실

 하는 보 적 조 가 어야 비  허 는 주 내에 는 것 다.

정답 ① - 실보   원  하나  제38조  규정에 한 천  · 시  

 과 제39조  규정에 한 시  하는   또는   계

 승낙   에는 그러하  아니하다.  경 에  물가 동에 는 

 보 책 가 담하여야 한다.( 판 1991. 12.24, 91누308)

 

문5. 행정 에 한   것 ?

 ① 행정 는 행정 적 달 에 필 한 제  가하  하여 행하여 는 단계적 행정행

 전적  행 라고  볼 수 다.

 ② 행정  하는 경 에는  민  나 무에 간접적 나  향  미  

수 므  무수행에 특 한  없는 한  행하여야 한다.

 ③ 행정   행정 에  않았다고 하여 한 조  하는 것  

적  비  원 에 어 나는 과  볼 수 다.

 ④ 판 에 하  한 행정 에 라 행한  행 는 하고 정당  수 없

다.

정답 ④ 한 행정 에 라 행한  행 는, 에 시적  정함  없는 한, 

 조각 다고 할 수 없다( 판 1992. 4. 24, 91 1609)

문6. 행정규 에 한   것 ?

 ① 량  경 에는 행정청에 하여 복 어 시행 라  는 행정  원

에  적   가 는 것  아니다.

 ② 행정규  제정  해 는 행정  적합  원   원 에 라 

적 근거가 필 하다.

 ③ 한 해 적 행정규 에 한 민  적  신 는 경 에 라 는 신 보

원 에 하여 보  수 다.

 ④ 행정  한  심 는 량 에 복한 공무원  정당하므  징계  

  수 없다.

정답 ③ 적합  원  포함한 공   행정   민  해 규 에 

한 신 보   량하여 한 해 규  적 여  결정하여야 한다.

문7. 다     않  것 ?

 ① 판 에 하  집행과정에  무  과  집행에 한 계고처  정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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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는 동시에 루어졌다 할 라  각  해  그 건  족한 것  볼 수 다.

 ② 체납처 절차에 어  공매  공고  는  나 무에 접적  

향  미   문에 취    수 다.

 ③  수여   과하여 신  는 처 할 한  없는 행정청  그 

계  히  않고 그 신   행정처  하 다  처  당해 행정청  항

고  피고가 어야 하는 것  원 다.

 ④  어업 허  간  하여 행정    수 없다.

정답 ② 공매  결정 나  공고 또는 는  나 무에 접적  향

 미  않  문에 처  아니라는 것  판  다.

문8. 가  제2조  가 책  건에 한   것 ?

 ① ‘ 무행 ’  하여 원  행 는 그 내  헌  문언에 히 

 경 에는  가 책  정하는  다  어  없다.

 ② ‘ 무행 ’  에는 원 적  공   심  하여 공  비 적

 포함하는 것 므  행 적 행정행 나 실행 , 는 포함  않는다.

 ③ 해당 공무원  계 규  알  하거나 필 한 식  갖  하고 규  해  

그 쳐 행정처  하 다 하 라  그가 전문가가 아닌 한 고 나 과실  다고 볼 

수는 없다.

 ④ 판 에 하  어 한 행정처  항고 에  취 가 정 었다 할 라  그 체만

 당해 처  공무원  고  또는 과실  한 행 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.

정답 ④  /① 원  행 는 헌  문언에 히 는 경  가  

여 는 나 원  고  · 과실 등  문제  어  많  것 다. ② 행 적 

행정행 나 행 적 행정행 , 실행 ,   무에 포함 다. ③ 계  

다고 하여 고 나 과실  할 수는 없다, 다만  워낙 어 고 학 나 판 가 

 않  에  공무원  신껏 학 하나  취하여 행정  하 나 결과적  

  경 에는 다. 

문9. 다   제3 에게   정한 판 가 아닌 것 ?

 ① 연탄공  건 허가에 한  「 시계 」  주거 역에 거주하는 근주민  취

청

 ②  「해 업 」에 근거한 신규 항 업 허허가 처 에 한 당해 항 에 

취항하고 는 존업  취 청

 ③ 원  전 건  한  전승 처 에 하여 경 향평가 에  경

향평가 역 안  주민들  취 청

 ④ 존 업  근에 신  업  허가처 에  수 감   한 존업

 취 청

정답 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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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10. 행정조 본  행정조 에 한   것 ?

 ① 감  감  ․ 검  ․ 조   감 에 한 항에는 행정조 본  전 적

 접 적 다.

 ② 행정  한 안 라고 하여 공동조  등  실시하는 것  민   해

할 수 므  허  않는다.

 ③ 조  제 하고 행정   등에  행정조  규정한 경 에 한하여 만 행

정조  실시할 수 다.

 ④ 행정  행정조  하여 알게  정보   다  가 에 제공할 수 

다.

정답 ③ 행정조  제5조 규정 / ① 동  제3조 제2항 제6  ② 동  제4조 제3항 ④ 동

 제4조 제6항

문 11. 행정절차  처 절차에 한   않  것 ?

 ① 처  하는 신청에 하여 행정청  미  다   정하여 공시한 경 에는 문

 하  않아  다.

 ② 행정청  든 처  함에 어  미  정한 항  당  등에게 하여야 한

다.

 ③ 행정청   하는 처  하는 에는 처   당 가 청하는 경  그 근거

  제시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청  전 문  처  하는 경 에는 당  등  동 가 어야 한다.

정답 ② 행정절차  제21조 제1항 “ 행정청  당 에게 무  과하거나  제한하

는 처  하는 경 에는 미  당  등에게 하여야 한다.” 동  제4항 다  각 는 

 하  아니할 수 다. 1. 공공  안전 또는 복  하여 히 처  할 필 가 

는 경  2.  등에   격  없거나 없어 게  드시 정한 처  하여

야 하는 경 에 그 격  없거나 없어 게  실  원  판 등에 하여 객 적  

  3. 당해 처   견청취가 저히 곤란하거나 히 필 하다고 정

 만한 당한 가 는 경

문12. 행정계 에 한   않  것 ?

 ① 시 계는 건 물규제라는 격과 건  적  경과에 비 어 볼  적 

 갖는 적 행정계 다.

 ② 행정주체는 체적  행정계  안 ․ 결정함에 어  비 적 한  

 가 다.

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  수 하  량  전  행하  않  경 에 그 행정계 결

정  량  탈 ․ 남 한 한 것  보아야 할 것 다.

 ④ 행정계  경 등  한 제문제  하여 계 존 청  적  

정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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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 계 존 청  적  정 다.

문 13. 행정  신 보 원  건에 한 판  내   않  것 ?

 ① 행정청  공적  견해  여 는 행정조  한 에 라 판단하여야 한다.

 ② 행정  공적  견해나 는 묵시적  시 어  ‘공적  견해  ’  정  

수 다.

 ③ 과 청  시가 적  견해  경 에는 신 보 원  적 하  않는

다.

 ④ 거래계약  허가  하여 나 그 과정에  그 공무원들  하여 

경  가능하다는 견해  건  한  경 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  

한 것 라고 볼 여 가 많다.

정답 ① 행정청  공적 견해  었는  여  판단하는  어  드시 행정조

 식적  한 에 애  것  아니고, 담당  조   무, 당해 언

동  하게  체적  경   그에 한  신 가능 에 비 어 실 에 하여 판

단하여야 한다.( 판 1997.9.12. 96누18380)

문 14. 행정행  하 에 한   않  것 ?

 ① 하   행 뿐만 아니라 실행  수  다.

 ② 하 에 한 행  과는 무 다.

 ③ 하   개 적 ․ 체적 규  행하여 나 처  행하여 다.

 ④ 하   근거  하므   정한 건  갖 어졌  에 행할 수 다.

정답 ② 하   규정  없는 한 다. 단, 제 나 강제   다.

문15. 행정 에 한 판  내   않  것 ?

 ① 행정  실적  행 가 아니 라   책  규정  에게 과할 수 

다.

 ② 동 한 행 에 하여 행정 과 행정  과하는 것   원 에 하

 않는다.

 ③ 원  비 건절차 에 라 과태료 판  하  과태료 액수  50% 감액한 것  

저한 량  남 다.

④  「주택건 」  규정  하여 주택  공 한 에게 과태료  과한다고 

하여 그 적  다고 볼 수는 없다.

정답 ③ 

문 16. 행정행  가 과 한   않  것 ?(다툼  는 경  판 에 

함)

 ① 한 적 행정행 에 가  생한 경 에는 처 행정청 라 할 라  

 취 하거나 철 할 수 없다.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  해   6

문  1600-6700           

 ② 무  행정행 에는 가  생하  않는다.

 ③ 가  생한 행정행 라  계 에  해  그러한 신청  정  수 는 

경 에는  해당 처  경에 한 신청  정 다고 볼 수 다.

 ④ 가  생한 행정행 에  해당 처  취  않아  가는 해  할 

책  다.

정답 ① 가  행정청 등  가 과 무 한 것 라  가  생한 처 에 

하여 행정청   취 나 철  할 수 다.

문17. 행정청  행정 무처   식  한 것에 하여 판 가 규  

 정한 것 ?

 ①  「여객 동차 수 업 」제11조 제4항  에 라 시  스 업  업

계 경에 한 절차, 가  등  체적  규정한 「여객 동차 수 업  시행규

」

 ② 「식 생 」제58조에  행정처   정한 「식 생  시행규 」제53조에  

[   15]

 ③ 「 동차 수 업 」제31조 제2항  규정에 라 동차 수 업 허  취 처  등

에 한 무처 과 처 절차 등  정한「 동차 수 업  제31조 등  규정에 한 

업 허  취  등      처 에 한 규 」

 ④   「약 」 제69조 제1항 제3 , 제3항에 근거하여 약  약  개 판매행 에 

한 「약  시행규 」 제89조 [  6]  ‘행정처  ’

정답 ① 원 2006.6.27. 고 2003 4355 판결 【시 스 업계 경 가처 취

】 

 여객 동차 수 업  시행규 (2000. 8. 23. 건  제259  개정  전  

것) 제31조 제2항 제1 , 제2 , 제6 는  여객 동차 수 업 (2000. 1. 28.  제

6240  개정  전  것) 제11조 제4항  에 라 시 스 업  업계

경에 한 절차, 가  등  체적  규정한 것 , 적   는 규

라고 할 것 고, 그것  행정청 내  무처  규정한 행정규 에 과하다

고 할 수는 없다. 

 

문18. 정보공개제 에 한   않  것 ?

 ① 행정  제 하  해 는 정보주체가 공공 에 하여 정보공개  청 하 다가 

단순히 거 당한 것 체만 는   해 았다고 볼 수 없 므  거 처  

에 가  행정청  정한 행 가 어야 한다.

 ② 공공  정보공개에 한  공개청   는 정보는 공공  무  

 또는 취득하여  보  ․ 하고 는 문  등에 한정 만 그 문  등  드시 원

본  필 는 없다.

 ③ 과  가시험  문제 행 제 식 어  시험문제  공개  생  결과  시험

업무에 한  등  감안하 ,  시험문제  등  공개가 시험업무  공정한 수행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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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저한  래한다고 정할 만한 당한 가 므  공개하  않  수 다.

④ 정보공개청 에는 ‘공개  청 하는 정보  내 ’ 등  할 것  는  청

정보  함에 어 는  점에  청 정보  내 과  정

할 수  정  특정함  한다.

정답① 민  정보공개청   보 는 체적  므 , 공공 에 하여 

정보  공개  청 하 다가 공개거 처   청  행정  하여 그 공개거

처  취  할   다.( 원 2003. 3. 11. 고 2001 642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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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19.  행정  강제징수에 한   않  것 ?

 ①  드시 문 ( )  하여야 하 , 원 적  납 간경과  15  내에 

하여야 한다.

 ② 압   과처  근거  헌  결정  경 에는 압 처  취 가 는 

것  므  압  해제하여야 할 것 다.

 ③ 한 공 가 체납압 한  공매처 에 한 에  피고는 무  

아니라 한 공 다.

 ④ 행행  조  등 과처  무 거나 취 어 그  실한 경 에  행

행  체납처  당연 무 가 는 것  아니다.

정답 ④ 행조 가 무  행행  무 가 다.

문20. 행정 에 한   것 ?

 ① 원고가 망하거나 물  계    승계할 가 없는 경  피고  

행정청  없게  경 에  종료 다.

 ② 행정 에 어  절차에 한 신청  각한 결정 나 에 하여 복  

 항  할 수 다.

 ③ 취  결문제( 체적 규 심 )   ․ 규  원  판결에 하여 헌  

또는 에  정  경 에 원  체 없  그  무 에게 보하

여야 한다.

 ④ 행정처 에 한 취 청 가 정판결에 하여 각  경 에 비  피고가 담

한다.

정답 ④ 정판결  경 에는 승  피고가 담한다. /① 행정청  없어 게 어  그 

행정청  업무가 존 는 가  피고가 다. ② 결정 나 에 복하는 경 에는 

항 가 아니라 항고가 다. ③ 행안 에게 하여야 한다.


